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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일세율제도(Flat Tax) 개요 및 운영상황 

  ㅇ 지난 9월 루마니아 순방시 지 공 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신 

내용에 하여 지공  보고  재정경제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 

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림 

   - 90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도입․확산되고 있는 단일

세율제도의 운 상황 등을 정리하 음 

   

1. 단일세율제도 개요

□ (개념) 효율성⋅단순성에 을 두고 모든 소득에 하여 차등 없이 

동일한 단일세율을 용

 ㅇ 각종 비과세⋅감면⋅공제제도 폐지 

□ (이론  근거) 1962년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Milton Friedman이 ‘자본주

의와 자유(Capitalism and Freedom)’에서 최 로 단일세율제도 도입을 

제안하여 이론  기  제공 

□ (장 ) 조세의 효율성(Efficiency)⋅단순성⋅투명성 제고

 ㅇ 각종 공제⋅감면의 폐지  단일세율 용에 의한 과세기반(Tax 

base) 확충  세율 인하가 가능 

   -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유인이 축소되고, 지하경제 양성화 유도

 ㅇ 세법이 단순화되어 국가의 징세 행정비용(Tax Administration Cost)  

납세자의 납세 력비용(Tax Compliance Cost) 최소화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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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단 ) 세율구조의 역진성  규모 재정수입 감소 가능성

 ㅇ 단일세율로 환시 (면세  이하 던) 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 

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가 제되는바, 조세 항 우려

 ㅇ 최 세율로 단일화하는 경우 규모 세수감을 래하고 이를 보충

하기 한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리스크 우려 

 ⇒ IMF․EU는 Flat Tax도입에 신 할 것을 권고 

2. 각국의 도입⋅운영 현황 

□ ’90년 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환한 동유럽(구 소련권)을 

심으로 Flat tax 채택 국가 증가 

 

구  분 에스토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

도입연도 ’94 ’01 ’03 ’04 ’04 ’05

현행세율 23 13 14 13 19 16

    *라트비아(95년 15%), 리투아니아(01년 33%), 그루지아(04년 12%)

□ OECD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슬로바키아가 도입하 으며, 일부 

국가가 도입을 검토  

 ㅇ 슬로바키아는 ’04년부터 기업소득  개인소득에 19%의 단일세율

제를 시행하 으며, 부가가치세도 19% 용

 

 ㅇ 그리스 : ’07년부터 25% 단일세율 도입 계획

 

 ㅇ 폴란드 : ‘08년부터 15% 단일세율 도입 계획

 ㅇ 독일 : ’07년부터 25% 단일세율 도입계획을 세웠으나 05년 기민당

(CDU) 총선 패배로 좌

 ㅇ 미국 : ’96년, ’00년 선에서 Forbes 후보가 17% 단일세율 과세(기

공제)를 선거공약으로 제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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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루마니아 사례 분석≫ 

□ 도입 황

 ㅇ(정치  요인) ’04.12. 총선․ 선에서 JTA(진실정의동맹)가 사회민주당과 

차별화를 해 공약으로 제시하 으며, 집권 직후인 ’05.1.1 시행* 

   * ’05.1.1부터 개인소득  기업소득에 해 16% 단일세 부과

     (기존세율 : 개인소득세 18～40%  법인세 25%) 

 ㅇ(경제  요인) 주변 국가들의 단일세율 도입에 향을 받아 외국인투자

유치 진, 지하경제(40%로 추정) 양성화, 기업우선정책 시행 등을 

통한 경제 활성화에 

□ 도입 효과 

 ㅇ 낮은 단일세율 용으로 2005년 재정수입은 GDP 비 1%정도 

하락(법인세 GDP의 0.4%, 소득세는 GDP의 0.6% 감소효과)

 ㅇ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제감면효과(개인소득세 18～40%→16%)를 린 

반면, 소득층의 감면혜택은 없어 빈부격차 심화

 ㅇ 지하경제 양성화(06.8월 등록고용인구 년 비 50만명 증가)로 장기 으로 

세수 기반 확 에 기여할 것으로 기

 ㅇ 단일세율 도입에 따른 법인세 인하(25%→15%) 등으로 기업환경 

호   외자유치 확 에 정 인 효과  

   - 다만, 경제지표 호조는 단일세 도입보다는 EU 가입조약체결(‘05.4)이 

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

   * 경제성장률 증가 : (05) 4.1% → (06. 상반기) 7.4% 

   * 외국인투자 증가 : (04) 42억유로 → (05) 52억유로 → (06P) 70억 유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⇒ 親기업환경 조성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나 빈부격차 심화 

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, 제도 도입의 효과를 제 로   

평가하기 해서는 최소 4~5년의 시간이 필요


